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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330m2를 초과하는
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사업소가 소재한 특·광역시, 시·군에 7월 1일부터
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.

□ 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
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한다.

○ 그 중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
인데, 1m2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.

○ 다만,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「대기환경
보전법」과 「물환경보전법」에 따라 개선명령, 조업정지 등의
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소는 1m2당 500원의 세율로 중과세하고 있다.

□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·납부를 소홀히
하는 경우 가산세(무신고가산세 10% 등)가 추가로 부과되므로, 사업소를
신설한 사업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.

□ 한편, 납세자들은 주민세 재산분을 비롯한 지방세를 신고·납부하기
위해 무더운 날씨에 시·군·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.

○ 위택스 누리집(www.wetax.go.kr)을 이용하면, 언제 어디서나 전국
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.

□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·군·구 세정부서와

위택스 누리집(www.wetax.go.kr)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사업주 여러분,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·납부의 달입니다
- 시·군·구청 방문 없이 위택스(WeTax)로 신고·납부 가능 -


